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6의2] <개정 2018. 1. 18.>
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(제65조의3관련)

구 분 기 준

 대지(작업장․야적장․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) 2,500㎡ 이상

장
비

 구난차(견인능력 5톤 이상)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
형 특수자동차(20톤 이상)

1대 이상

 지게차(인양능력 5톤 이상) 또는 집게차 1대 이상
 중량기(계량능력 20톤 이상) 1식 이상

   비 고
 1.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․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

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.
 2.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
(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)의 등록기준중 
시설기준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
아니할 수 있다.

 3. 장비 중 구난차(견인능력 5톤 이상)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
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
